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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임신 중 흡연에 의한 태아학대: 태아생존권 옹호를 위한 접근  
김영미1, 조갑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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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Discussion on Smoking During Pregnancy as a Form of Fetal Abuse: 
An Approach to Advocate for Fetal Right to Life 
Youngmee Kim1, Kap-Chul Cho1

1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Smoking during pregnancy contributes to the risk of negative health outcomes in mothers and babi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review the harmful effects of maternal smoking during pregnancy on fetal and child development, to discuss if maternal smoking 
should be criminalized as a form of child abuse, and to explore advocating for fetal rights. Methods: A variety of published literature and legal 
documents including the Korean constitution, criminal laws, and children’s welfare laws were reviewed and critically analyzed. Results: Women 
who smoke during pregnancy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abortion related to placental dysfunction. Their unborn  risk premature birth, fetal 
growth restriction, low birth weight, neurobehavioral disturbances, and/or other complications and newborn babies are also at risk for compli-
cations. The advocates for fetal rights can assert that maternal smoking should be regarded as a crime. Conclusion: Findings show that mater-
nal smoking during pregnancy is a major risk factor for many adverse pregnancy outcomes. Effective strategies and health policies for smoking 
cessation during pregnancy are required to protect pregnant women and their bab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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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많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담배

가 건강의 중요한 위해요소가 된다는 것은 이제 일반화된 사실이 되었

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담배판매를 규제하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으며 금연운동이 건강증진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5년 2월 말부터 발효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

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비준국이므로 

담배규제 및 금연정책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가

지고 있다. 담배로부터 보호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정부가 담배

규제 관련 국내법 제도를 개선하여 금연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

은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담배규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1].

그 결과, 최근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

으로 평가되고는 있지만, 흡연율은 여전히 우려되는 수준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통계에 의하면 30-40대 

남성 2명 중 1명, 20대 여성 10명 중 1명이 흡연자이며, 흡연자는 평생비

흡연자에 비해 고위험 음주, 신체활동 부족, 에너지 및 지방 과잉섭취

의 비율이 높고,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폐쇄성폐질환 

유병률도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2].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통계[3]에서

도, 2013년 현재 만 19세 이상 남성흡연율은 최근 3년간 감소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여자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비흡연자의 직

장 실내 간접흡연노출률은 남자 57.2%, 여자 38.7%이며, 가정 실내 간

접흡연 노출률은 남자 5.5%, 여자 14.1%로 보고되어 직간접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보고에서는 한국의 성

인 여성 흡연율은 8-10% 정도로 추산되지만, 임신 중 금연 성공률은 

20% 정도에 불과하므로 임신 전부터 금연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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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4].

특히, 아동과 청소년, 여성 및 임신부의 직간접 흡연은 다른 인구층

에 비해 그 위험성을 더욱 증대시킨다. 임신 중 흡연으로 전치태반, 태

반 조기 박리, 조기파막의 위험성이 2배 높아지고, 약 30%에서 조산이 

발생한다. 흡연으로 인한 태반의 손상은 유산, 조산, 저체중아 출생 등 

태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담배에 노출된 태아는 출

생 후 영아돌연사 위험이 3배 높으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5,6]. 

임신 중 흡연이 태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많은 과학적 

연구가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여성의 20-50%가 흡연이나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젊은 여성의 임신 중 흡연이 증가 추세

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경우도 임신 말 3개월까지 임신부의 약 10%

가 흡연하고 있다고 한다[7,8]. 임신 중 흡연은 태아에게 다양한 측면에

서 복합적으로 건강상의 나쁜 결과를 초래하여 태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임신 여성의 금연교육은 중요한 보건교육 의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임신 중의 흡연은 태아 및 아동발

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임신 중의 흡연은 태아의 생명권을 위

협하는 학대 행위로 단죄할 수 있는가?”라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

고,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관련 실정법 분석, 유니세프의 ‘생명윤리

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에 입각하여 분석 비평

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답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 취

지는 임신 중 흡연의 해악으로부터 태아의 생명권을 옹호하기 위한 데 

있다. 

지금까지 임신 여성의 흡연에 관한 연구는 흡연이 임신부 건강에 미

치는 영향과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 

왔으나, 흡연이 태아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한다는 총체적이고 강력한 

논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임신 중의 흡연문제를 태아생존권 옹호 측면

에서 태아학대행위로 개념화하여 접근하는 본 연구는 태아보호와 임

신 여성의 흡연예방에 보다 강력한 실천적 동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태아의 지위

와 인권에 대한 개념을 보다 공고히 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임신부 금연교육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임신 중의 흡연이 태아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태아학대 행

위로 단죄할 수 있는지를 개념적으로 규명하여 태아생존권을 옹호하

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임신 중 흡연이 태아 및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임신 중 흡연을 태아학대 행위로 단죄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3) 임신 중 흡연으로부터 태아생명권을 옹호할 윤리적 준거를 파악한다.

4)  임신 중 흡연으로부터 태아의 생존권을 옹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시한다. 

연구 방법

상기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과 

대한민국 헌법, 민법, 형법, 아동복지법 등의 실정법과 유네스코의 생

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

리심의위원회의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문을 준거틀로 하여 비평적 분

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및 논의

임신 중 흡연이 태아 및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많은 과학적 연구에서 임신 중 흡연은 태아를 담배의 유해물질에 

노출시켜서 태아기 및 출생 후 아동의 성장발달에 복합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해요소로 규명하였다. 단순히 자궁내의 생존을 위협

하는 태아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출생 후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기 전

반에 걸쳐서 보다 장기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건강상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7].

태아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는 태반의 해부학적 기능적 손

상에 의한 태아생존 위협, 자궁내 성장장애와 조산, 일생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게 되는 태아기형 유발, 신경학적 장애나 악성종양, 정서적 

문제 등 담배가 태아나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다. 주요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한 바 있는 임신 중 흡연으로 야기될 수 있는 태

아 및 아동건강문제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태반기능 손상으로 인한 태아 생존 위협

임신 중 흡연은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조기파막 등 태반에 직접적

인 위해를 가하여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태아성장을 제한하여 유

산에까지 이를 수 있다. 니코틴(nicotine)과 카드뮴 (cadmium)이 혈관

을 수축하여 자궁내 혈류를 감소시킴으로써 태아와 태반발달에 악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담배 속 유해물질이 태아 세포에 직접적

으로 독성작용을 하여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고 태반의 기능적 장애나 

태반손상을 통해 나타난 간접적인 효과일 수도 있다. 임신 중 흡연은 

영양막세포층(cytotrophoblast)의 세포증식과 분화 간의 균형을 변화

시켜 태반발달을 방해한다. 태반의 해부학적인 변화는 태반효소의 변

화를 가져오거나 효소 합성기능을 변화시킨다. 즉, 흡연으로 인한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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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태반의 형태학적인 변화는 융모성 영양세포(villi cytotrophoblast) 

수준에서 이루어지는데, 태아영양세포 기저막을 두껍게 하고 융모막 

중간세포층의 콜라겐 농도를 증가시켜 혈관형성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해부학적인 변화로 인해 태반효소의 합성기능이 변화되고, 혈류량 감

소, 부적절한 영양소 이용과 조직괴사를 초래하게 된다[7,9-11]

또한 태아 적혈구의 일산화탄소 결합력이 높아지면 모체보다 일산

화탄소-적혈구 농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세포로 운반되어야 할 산

소가 감소되어 태아의 세포와 신경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4,9]. 

임신 중 흡연을 한 여성의 태아는 흡연하지 않은 여성의 태아에 비해 

뇌, 신장, 폐의 크기가 더 작게 측정되어 임신부의 흡연이 태아의 뇌성

장, 폐와 신장(kidney)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태아의 크

기와 태반의 크기에 영향을 미쳐 저체중아로 태어나게 된다[12].

자궁 내 성장장애와 조산

담배 속의 다양한 독성물질이 단백질 대사, 효소활동의 변화, 지방

양의 감소, 부적절한 영양소 이용과 조직 괴사 등을 초래하여 태아의 

자궁내 성장감소, 재태기간 단축으로 저출생체중아 출산과 조산에 이

르게 되며, 생후 1년간의 의료비 지출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

게 한다[7,9,10].

임신 중 흡연이 조산을 유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한다. 흡

연으로 prostaglandin이 증가하고 progesterone 합성이 감소되는 등 모

체의 내분비 호르몬 변화를 초래하여 조산을 유발한다. 흡연으로 인

해 oxytocin 반응이 증가하고, cadmium-calcium 상호작용으로 인해 

세포신호(cell signaling)의 변화를 초래하여 조산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니코틴에 의한 혈관수축, 태반혈관의 병리현상으로 인한 태반 내 

혈류 제한,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carboxyhemoglobin) 수치 상승으로 

인한 조직내 산소공급 감소, 이로 인한 태아 저산소증 등으로 임신 지

속이 어렵게 된다. 흡연으로 산모면역이 감소되고 구리와 아스코르빈

산 수치가 감소하여 조기파막의 위험이 증가하여 결국 조산에 이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담배 속에 함유된 독성물질이 태아의 세포증식과 

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유산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도 임신 중 흡연으로 인해 태반문제를 일으키고 조산, 저

출생체중아 출산, 유산, 신생아사망을 유발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임신

부가 금연하면 유산을 11% 감소시키고, 신생아 사망을 5% 정도 감소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8,11,13]

임신 중 흡연을 한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 시 제대혈장에서 

적혈구생성촉진인자(Erythropoietin)와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이 비흡

연자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보고도 

있다[9].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은 태아의 조직으로 산소운반을 감소

시키게 되어 태아 저산소증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골수에서 적혈구의 

세포증식과 분화를 자극하는 적혈구생성촉진인자가 상승된 것이다

[9]. 이는 곧 임신 중 흡연이 태아 저산소증을 초래한다는 것을 객관적

으로 입증한 것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산소증이 곧 조산의 원

인이므로 흡연이 조산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임을 입증한 셈이다. 

태아 기형 유발

흡연을 통해 태아는 일산화탄소, 니코틴, 씨아나이드(cyanide), 벤조

피렌 등 수많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태아기형

을 유발할 수 있다. 세포학적 유전적 문제로 선천성 기형을 초래하고, 

자궁내 성장이 지연된다. 폐기능의 비정상은 물론 기도발달의 기형을 

초래할 수 있고[4,9],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을 통하여 태아의 구순구개

열 발생율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다[8,10]. 신경관 결손의 위험도 증가

하여 무뇌증, 이분척추, 뇌류, 안면기형, 선천성 심장기형, 호흡기발달 

장애 등 다양한 기형을 초래한다[14].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임

신 중 흡연으로 인해 선천성 기형을 유발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8].

악성종양 유발

태생기에 니코틴에 노출된 태아는 선천성 악성종양의 유발 위험뿐

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으로 영아초기와 아동기 전반에 걸쳐 악성종

Table 1. Fetal and Childhood Health Problems Related on Smoking during Preg-
nancy 

Category/Problems Fetal and childhood health problems

Threat to fetal life 
 by placental damages
  
  
  
  

•  Anatomical & functional changes of placenta: placenta 
previa, abruptio placenta,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 Premature birth, Short gestational age 
• Fetal growth retardation, Low birth weight
• Still birth, Miscarriage

Congenital malformations 
  

• Respiratory tract defects   
• Cleft lip & palate
•  Nervous system defects: anencephaly, spina bifida,  

encephalocele, etc.
• Facial malformation           
• Congenital heart defects

Malignancies
  

• Congenital/Fetal malignancies
• Childhood malignancies

Neurologic 
 developmental defects
  

• Language disturbance  
• Behavioral disturbance
• Cognitive impairment   
• Mental disease
•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etc.

Others
  
  
  
  

• Emotional problems: lack of fetus-mother attachment
• Necrotizing enterocolitis       
• Anemia 
• Sudden infant death              
• Kidney disease
•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 Obesity 
• Childhood asthma                            
• Hypertension
• Adulthood crime, alcoholism, smoking, substance abuse
•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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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 임신 중 흡연은 특히 태아의 뇌와 췌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염색체 불안정과 소아종양의 위험을 증대시키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임신 중 흡연한 산모의 신생아에게서 돌연변이 유도제에 노출시킨 

임파구의 자매염색분체교환(sister chromatid exchanges) 수치가 증가되

었다는 연구보고[14]는 임신 중 흡연이 태아에게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흡연이 태아 DNA에 세포유전학적인 손상

을 촉진하여 염색체 불안정을 야기시킨 것이다. 이러한 손상에 자궁내 

환경이나 다른 돌연변이 유발 화학물질 등이 동반상승작용을 하여 악

성종양으로 발전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14].

신경학적 장애

임신 중에 흡연을 하면 담배 속의 발암물질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

키고, 큰 아이들에게 신경학적 행동적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 신경계 

발달 장애로 언어발달 장애, 행동장애, 인지결핍,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정신질환 위험의 증대 등으로 아동기의 입원과 사망률이 증가된다

[15]. 심지어는 태생기의 흡연노출로 인해 그 아이가 탄생하여 성인으

로 자라나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8]. 성인기 들어서 알코올

중독과 흡연 같은 물질남용, 범죄 등의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일반인 

보다 높다고 한다. 인간의 뇌 발달에서 특정행동은 니코틴 수용기가 

뇌에 이미 존재하는 태생 3개월 이후의 태아기 동안에 주로 이루어지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7].

기타 건강문제

이상에서 고찰한 건강문제 외에도 태생기에 임신부를 통해 담배에 

노출된 태아는 출생 후 성장하는 동안 담배의 유독물질로 인한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빈혈, 괴사성소장결장염, 영아산통, 영

아돌연사, 신장질환, 고혈압, 폐기능 저하, 호흡기 질환, 아동기 천식, 아

동비만, 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8,15-17].

태생기 중에 흡연에 노출된 태아는 철분 저장량이 비흡연 여성의 태

아에 비해 더 낮으며, 임신부의 흡연 기간이 길고 하루 흡연량이 많을

수록 태아의 신체 철분 저장량이 더 낮다는 보고가 있다[17]. 이는 임

신 중 흡연이 태아의 철분저장을 저해하여 신생아 빈혈의 위험이 높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신 중 흡연한 산모에서 태어난 조산아는 괴사성소장결장염에 걸

릴 위험이 높다. 흡연이 협소한 자궁내 환경에 니코틴을 비롯한 독성물

질을 전달하여 미세혈관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로 인해 태아

에게 궤사성소장결장염을 일으키는 소인이 된다는 것이다[16].

태아기에 담배에 노출된 신생아는 호흡장애증후군을 나타내며 영

아돌연사의 위험이 높다. 또한 위장관 장애로 인해 영아산통(Colic)이 

흔히 나타난다. 심지어는 태아가 출생하여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만성 

신장질환과 고혈압, 폐기능 저하, 호흡기 질환, 아동기 천식, 아동비만

의 위험도 증대된다는 보고도 있다[15].

한편, 임신 중 흡연의 양과 지속기간에 따른 태아의 위해 정도가 다

른지에 대해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임신부와 태아의 애착정도를 평가한 

연구도 있다[18,19]. 이로 미루어볼 때, 임신부의 흡연량과 흡연 지속기

간은 태아의 여타 건강상의 위해정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임신 중 흡연을 중단한 임신부와 흡연을 계속한 임신부 간에 태아와

의 애착을 평가하였을 때 흡연을 중단한 임산부의 태아에 대한 애착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8]. 태아와의 상호작용, 태아와 자

아의 분리, 역할담당 등은 흡연을 중단한 임신부나 흡연을 지속한 임

신부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흡연을 중단한 임신부의 경우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 편에 서서 “니코틴이나 유해물질 노출로부터 아기를 돕고 

싶다”는 공감적 행동에서 금연을 하므로 태아와의 이타적 애착이 강

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흡연량에 따라 어머니와 태아 간 애착정도가 다르다는 보고도 

있다. 임신 30주, 35주, 분만 1일에 타액 속에 존재하는 니코틴 대사산

물인 코티닌(cotinine)의 양으로 임신부의 흡연량을 측정하여 태아와

의 애착관계를 측정한 결과, 임신기간 중에 흡연량이 많을수록 어머니

와 태아와의 애착정도가 더 낮다는 것이 증명되었다[19].

이렇듯이 임신 중 흡연이 어머니와 태아와의 애착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태아와의 애착은 출생 후 모아관계 형성에

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아동의 정서적 건강과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임신부 흡연으로 인한 태아의 담배 노

출은 비단 태아기에만 그치지 않고 아동이 성장발달하면서 전 생애적

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임신부

의 흡연을 예방해야 할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임신 중 흡연에 의한 태아학대 

인간으로서의 태아

인간생명의 시작점에 대한 논쟁은 종교인과 윤리학자, 과학자 간에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 보는 견해

가 있는가 하면 착상된 후부터 또는 원시선이 나타나는 시기인 수정 

후 14일부터 인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20,21]. 이 경우 배아는 인간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학의 이름하에 배아복제 등 실험적 조작

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론자나 종교계, 윤리계에서는 대체

로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톨릭에서는 태아의 

인격성은 수정되는 순간에 형성된다고 정의하고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하며 인격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또한 그 권리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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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무죄한 생명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라고 하였다[22].

Kim[20]은 동양에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보는 것이나 태

교를 통해 태아를 교육하는 것은 태아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생물학적으로도 태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하였다. 생명권은 사람의 생명을 보장받는 권

리이며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출생이후의 인간 못지않

게 출생 전의 태아에게도 인정해야 할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

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한 헌법 제10조에 의거하여 태아에게도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민법상 태아’를 ‘생명권을 가지는 기본권 주체’로 인

정하였다. 그러므로 민법상 태아생명의 시작은 인간생명의 시작과 동

일한 시점으로서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으로서의 본체가 완성되고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21]. 민법 제3조에서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

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태아를 인간으로 본다

면 상속권을 포함하여 민법 제3조에 의한 모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민법 제762조에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률적으로 태아의 지위를 인간으

로 규정하고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20].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수정란에는 인간의 특성을 규정짓는 23쌍의 

염색체가 이미 존재하므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인간으로 성장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인간발달의 연속적 시간고리의 어느 시점을 정하여 

인간이고 아니고를 단정하고 배아복제 등과 같이 과학의 이름으로 실

험적 조작을 하는 것은 인간 생명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아는 윤리적, 관념적, 법률적으로 기본

권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태아학대 행위로서의 임신 중 흡연

상기에서 논한 바와 같이, 태아는 관념적으로나 법적으로 명백한 인

간이며 그 생명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 태아학대에 해

당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임신 중의 흡연은 태아의 생명과 아동

의 성장발달에 방대하고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아동

학대 범죄로 단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

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273조에도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

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대해 단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

복지법 제17조에서는 아동의 신체손상,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 모든 유형

의 아동학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71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3].

인권선진국을 중심으로 태아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에 대항하여 

태아생존권을 보호하고 태아에게 해가 되는 임신부의 행위를 처벌해

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태아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을 처벌하는 태아

보호법을 제정하였다[24]. 미국의 태아보호법에서는 임부의 흡연과 음

주로 태아가 유산/사산하거나 태아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

을 때 그 산모는 산전과실로 피소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

대나 방임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 신생아에게 약물반응이 양성으로 

나오고 출생 후 신생아가 사망하는 경우 태아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

다. 임신 중 흡연을 음주, 코카인 섭취 등과 같은 범죄로 보고 법적 책

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태아는 발달과정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위해에 노출되면 더욱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고 태아가 자신에 대한 방

어능력이 없어 위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중대 범죄로 간주해

야 한다는 것이다[24].

물론,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임신 중 흡연을 태아학대

로 정의하여 임신부를 단죄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임신

부가 흡연보다 태아에게 더 해로운 산전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산전진찰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영양섭취를 하거나, 환경적 위

해요소인 페인트나 솔벤트에 노출하는 것 역시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위해 행위를 범죄로 보고 법적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다[25].

또한 임신 중 흡연을 법적으로 제재할 경우, 임신부의 금연을 반대

하는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국소아과학회, 의사협회, 간호사협

회, 공중보건협회, 중독의학회 등 전문직 단체들이 아동의 건강과 권

리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부의 물질남

용에 대한 징벌적 접근에 반대하고 있다[25,26]. 임신여성은 흡연이 태

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산전

진찰을 기피하거나, 흡연 노출에 대한 두려움, 아동양육권이 저지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산전진찰을 기피할 수도 있다. 또한 산전진

찰 시에 흡연 등 물질중독 사실을 의료진에게 은폐하게 되어 더 큰 부

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임신 중 물질중독에 

대해 징벌적 접근을 하면 임신부들이 필요한 산전진찰을 받지 않고 음

성화될 수 있으므로 임신부의 흡연에 대한 처벌은 주의깊게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이다[26].

그러나 법률적 징벌 규정을 떠나서라도 의학과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대다수의 인류가 첨단의료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금세기에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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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양이나 유전질환 등 심각한 질환에 이환될 소인을 가진 아이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임신부의 흡

연이 태아는 물론 출생 후 더 큰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악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임신부가 계속 흡연을 

하는 것은 태아나 아동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해행위

로서 엄연한 폭력이며 범죄행위라는 것이다[14].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태아는 존엄한 기본권을 지닌 명백한 인

간으로서 우리나라 실정법으로도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아무런 저항력도 자신에 대해 방어할 능력도 없는 가장 나약한 인간에

게 유독성 물질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일종의 범죄행위임에도 이에 대

한 인식조차 없이 무감각한 채로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 임신 중 물질

중독에 대해 징벌적 접근을 하면 임신부들이 필요한 산전진찰을 기피

하거나 흡연사실을 숨기는 등 음성화되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

으므로 임신부의 흡연에 대한 처벌은 주의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

장도 소개하였다. 그러나 임신 중 흡연은 태아나 아동의 생명을 심각하

게 위협할 수 있는 위해행위로서 엄연한 폭력이며 아동학대 범죄라는 

주장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상반된 주장

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임신부 금연정책을 도입하고 산전간호 영역

에서 임신부의 금연교육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임신 중 흡연으로부터의 태아생명권 옹호

Cho (2013)에 의하면, 옹호는 불리하거나 약자 입장에 있는 대상자

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수행하는 통상적

인 돌봄 활동의 하나이다. 인본주의적 신념에 따라 인간의 가치와 존

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보건의료인의 윤리적인 판단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이다. 여러 가지 위해나 불이익으로부터 대상자를 보호하며 대상

자의 권익을 지향하여 그 편을 들어서 대변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스

스로 결정하도록 돕는 활동이다. 옹호 개념은 이론적 개념에서 시작되

었으나 조작화된 실무개념으로 발전되어 실천적 돌봄 활동의 하나로 

변천되었다[27].

태아는 태반과 탯줄을 통해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의 

유독물질이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만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할 능력이 없어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존재라는 점

에서 태아는 옹호의 대상이다. 임신 중 흡연으로부터 태아생명권을 옹

호해야 할 당위성의 근거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네스코 생명윤리

와 인권 보편선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

문을 준거틀로 하여 논하고자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90년 10월 2일부터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생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국내법과 일치하지 않는 3개 조항을 유보한 채 비

준하였다[28].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무차별(Non-discrimination), 아동 최선의 이

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어린이 의견존중 등 4가지 기본원칙 하에 구

성되어 있다.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며 아동에게 영향

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어린이는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

아야 한다.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

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적시한 

것이다. 어린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는데, 

생존의 권리(Right to survival), 보호의 권리(Right to protection), 발달

의 권리(Right to development), 참여의 권리(Right to participation)이다. 

아동권리협약 제6조에는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

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고 적시하고 있다. 제19조에는 아동이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

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

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7조에서는 심지

어 아동이 범죄를 행했을 경우에 조차도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 정의하고, 아동을 18세 미만의 모든 어

린이로 규정하므로, 태아도 분명 아동이다. 따라서 국제법 성격인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적용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 임신부의 흡연에 의

해 태아에게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독성물질을 전달하게 되는 상

황은 아동권리협약에 전적으로 위배된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행위가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에도 위배되며 아동의 의견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어린이 의견존중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유네스코의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29]도 임신 중 흡연으로부터 

태아의 생명권을 옹호할 수 있는 근거틀로 기능할 수 있다. 제3조(인간

존엄성), 제5조(자율성과 개인의 책임), 제8조(인간의 취약성과 인격에 

대한 존중), 제10조(평등, 정의, 형평)를 적용할 수 있다. 이들 조항에서 

표명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인권과 기

본적 자유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고,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

며 자율성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취약성을 고려하되, 취약한 개인은 특별히 보호해야 하

며, 모든 사람이 정의롭고 형평에 맞게 대우 받도록 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측면에서 기본적 평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

이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태아가 인간임이 명백해졌으므로 태아의 존엄

성과 인격,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태아는 인간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존재이므로 각별한 옹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태아 스스로 자율성을 행사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태아의 권익은 타

인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정의롭고 형평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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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우받도록 해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 제

10조의 내용에 의거하여, 정의롭지도, 형평에 맞지도 않게 약자인 태아

에게 일방적으로 생명권을 위협하게 되는 임신 중 흡연행위를 윤리적

으로 단죄하게 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

문”[30]에는 생명의 책임성, 생명의 평등성, 생명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생명은 최고의 선물로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으

며, 인간생명 간의 우열과 불평등이 없게 해야 하고, 인간의 생명을 위

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생명존중선언에서 내포하고 있는 생명의 가치를 성실하게 견지한다

면 태아학대 행위인 임신 중 흡연은 심각한 위배사항이 될 것이다. 임

신부가 자신의 태아를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존중할 책임감을 느낀다

면 흡연을 통해 태아에게 유해한 물질을 노출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런 저항과 의견표시를 할 수 없는 나약한 태아를 대상으로 어머

니의 우월하고 월등한 힘을 활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불평등한 처우

를 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인 담배의 유독물

질을 태아로부터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은 임신 중 흡연으로부터 태아의 생명권을 옹호할 수 있는 

버팀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문은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방어하거나 위해를 피할 수도 없는 가장 나

약한 인간인 태아의 생명권을 옹호할 수 있는 윤리적 기틀로 기능할 

수 있다. 배아라는 이름으로 현미경 하에서 생명을 위해하는 과학실

험, 무자비하게 태아를 살해하는 행위인 낙태, 태아에게 강행되는 또 

다른 폭력인 임신 중 마약투여, 흡연, 음주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태아 

생명권 침해는 이 준거틀에 의거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한 형법, 민법, 아동복지법 등 실정법에

도 저촉되는 태아의 담배노출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태아학대에 

의한 생명권 위협을 제도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이다. 보다 강력하고 효

과적인 보건교육을 통해 임신부 대상으로 강력한 금연운동을 전개하

는 것이 금연정책 중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건강하게 수태된 태아를 담배의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여 건

강한 아이로 출산하도록 하는 것은 태아생명권을 옹호하는 활동일 뿐

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미래 인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대한 국가

적 사업이기도 하다. 임신 중 흡연으로 인한 태아생명권을 옹호하기 위

한 실효성 있는 건강정책이 도입되고, 정부는 물론 간호사, 의사 등 보

건의료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임산부 흡연으로 인한 태아학대를 

예방하고 태아의 생존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임신부의 흡연예방에 보다 강력한 실천적 동인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인식 전환을 위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

다. 특히, 임신부 흡연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전

간호영역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의 인식전환과 금연교육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태아학대에 대한 징벌적 접근만을 강화할 경우 흡연모의 산전

진찰 기피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

서 임신부의 부모역할 교육프로그램과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생식건강관리

서비스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건강한 자녀를 갖도록 하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하게 수태된 태아를 담배의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여 건

강한 아이로 출산하도록 지원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곧 

저출산 시대에 미래 인구의 질을 높이는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므로, 

산전간호 영역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임신부 금연교육과 간호

상담이 필요하다. 아울러, 임신부의 직접흡연뿐만아니라, 가정이나 지

역사회에서 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전략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임신 중 흡연이 태아 및 아동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법적 윤리적 분석으로 임신 중 흡

연을 태아학대행위로 단죄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실정법 분석, 유

니세프의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국

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에 입각하여 비평적 

분석을 하여 Figure 1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임신 중 흡연은 태아의 생명권을 위협하며 전 생애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태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태아학대

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정법과 윤리적 준거틀에 의해 입증되었

다. 따라서, 임신부 흡연으로 인한 태아학대로부터 태아생명권을 옹호

할 실질적인 정책이나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이 부문

에서 정부는 물론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의 역할과 사명이 요

구된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서 보다시피, 본 연구는 임신부의 흡연문제를 태

아학대행위로 개념화하여 실정법에 의한 범법행위로 접근함으로써 

정부의 보다 강력한 금연정책을 촉진할 수 있고 태아생존권 옹호와 임

신부의 흡연예방에 보다 강력한 실천적 동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그 의의가 크다. 아울러, 산전간호 영역에서 간호사의 금연교육 및 

상담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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